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

안전관리자의

구분
자격

선임

인원

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1명

안전관리부총괄자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일반기계기사ㆍ화공기사ㆍ금속기사ㆍ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사용하

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1명

이상

안전관리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자를 해당 분야의 상위 자격자로 선임하는 경우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

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 자격

으로 본다.

2.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다.

3.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소지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본다.

4.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

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자는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

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6.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

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7.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